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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출가외인(出嫁外人)?
흔히 ^시대 여#1■면 출가외인，여필종부, 일부종사, 처 

가와 뒷간은 멀수록 좋다 같은 말들을 떠올리기 쉽다. 여성의 

삶은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것이었을까. 실증 자료를 보면, 고 

려와 조선 시대는 크게 달랐다.

조선조 오백 년만 하더라도 전기와 후기가 달랐다. 불평등한 

여성 이미지는 후기의 그것이다. 그것이 정형화된 이미지로 각 

인되어，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한 성씨의 혈연관계와 내력을 기 

록한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선 초에 간행된 족보가 귀중 

한 자료가 된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행해가는 전환기의 시대 

상을 잘보여주기 때문이다.

족보는 혈통과 신분을 증빙하는 자료이기도 했다. 과거나 관 

리 임용 때에 4조(_ 확인하거나 향임0卽住)을 임명할 때의 

확인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래서 사문서이지만 나름대로 공문 

서 역할도했다.

그런 만큼 족보에서 여성은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기 

록 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변화의 일단을 

읽어낼 수 있다.

1) 기재 순서와 방식

방식은 선남후녀(先男後女), 아들을 먼저 적은 

다음 딸을 적는 것이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예컨대 5명의 

딸을 낳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는 맨 앞에 기재된다.

하지만 조선 전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아들딸 구별 없이 출생 

순으로 기록했다. 5명의 누나 다음에 아들을 적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을 말해준다. 뒤에서 보듯이 

재산 상속과 제사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했을까. 아들은 이름을 적었 

지만, 딸은 사위 이름을 적었다. 불평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 

겠다. “女 아무개”라했다. 성화보에서는 “여부{女夫)”라 적었다. 

여성에게 이름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다 

던가〈예컨대 허난설헌의 이름은 憩！®，아니면 화제를 뿌린 여성 

들(예컨대 於乙宇同，甘词, 奠隨貞) 외에는 이름을 알기 어려웠다.

2) 재가(再嫁)와 삼가(三喲

수절(守節)과 열녀(烈女) 이미지 탓인지 양반 부녀자는 재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성화보j와『가정보』 

에는 양반 부녀자의 재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후부(後夫)’라 

적었다.

족보와 여성

족보가 널리 간행된 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였다. 조선 중 

기까지 족보 간행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현전하는 가장 오 

래된 족보는 1476년(성종 7) 간행된『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성화보』에 앞서 1423년(세종 5)에 간행한『문화유씨 

영락보(文化柳氏永■普)』가 있다고 하나 서문만 전하고 있다. 

16세기에는『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蠤織)』(1565년)，『강릉 

김씨을축보(江陵金氏乙丑譜)』(1565년)，『능성구씨을해보(綾城 

具氏乙總)』(1575년)，『진성이씨경자보(»辭氏籽謭』(1 咖 

년) 등이 있다.

이들 족보는 사회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준 

다. 가족 및 씨족 내에서 여성이 가졌던 지위，당시의 문중 및
문의식j등을 엿볼 수 있다.

01「안동권씨성화보i(14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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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단의 “여부 이수득(女夫 鶴得)”과 “후부 염제신(後夫 廉睇臣)”은 안동 권 

씨 권한공의 사위들이다. 큰딸이 이수득에게 출가했으며，그 후에 염제신에게 재가했 

다. 재가 사례는『성화보j와『가정보』에서만 보인다『성화보』17건,『가정보』18건]. 적 

은 숫자지만 재가 사례를 적 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고려에서는 비교적 재혼이 겨丨유로웠다. 왕비 중에도 재가녀가 있다. 성종의 문덕왕 

후(文德王后) 유씨, 충렬왕의 숙창원비(淑昌院妃) 김씨는 과부였지만，나중에 왕비가 

되었다. 예전 고!■식은 왕자와 공주의 예로 대우받았다. 재가녀에 대해 사회적인 차대나 

불이익은 없었다.

그런 관습이 왕조가 바뀌었다고 하여 단숨에 변할수는 없었다. 조선 전기에는 •대부 

가문에서도 재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태종실록』은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1415년(태종 15) 정 1품 영돈녕부사 이지가 죽은 중추원부사 조화의 아내 김씨에게 

장가들자, 사헌부에서 그를 탄핵했다. 김씨는 문하시랑 찬성사의 딸. 시집가면서 아 

들 조명초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어두운 저녁에 이지가 이르러서야, 조명초가 알고 

말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때 김씨는 57세. 태종은 사헌부에 “아내 없는 남자와 남 

편 없는 여자가 서로 혼인하는 것을 어찌 반드시 나무라겠는가?” 하면서 더 이상 논 

하지 말라고 했다广태종실록』15년 11월 1일). 재가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체제가 정비되면서 여성의 정절이 강조되기 시작했다.『경국대전』(1485)에 

서 두 번 결혼한 재가녀 아들에 대한 차별 규정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과거 조목 

에서 다음과 같이 정했다.

재가하거나 실절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는 문과와 무과, 생원 진사 시험에 응시할수 

없다.(再嫁失行婦女之子« 勿許赴文科生員進士試[並武科同])『경국대전^3, 예전 제 

과조)

이전에는 재가녀의 아들이라는 점이 과거 시험에 합격해 관직에 진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종은 정승을 지낸 들과 고위 관료들에게 부녀자의 재혼 금 

지를 논의하게 했다. 46명의 대신 중 42명이 삼가{三嫁)한 자만을 처벌하고 재가는 용 

인해주자는 의견을 내놓았다，성종실록』8년 7월 18일).

하지만 성종은 달랐다.“풍속의 교화는 중요한 일인데 어찌 재가를 허용하겠는가? 

재가하고 싶으면 마땅히 스스로 재가할 것이다. 죄는 제 몸에도 더할 수 없는데, 어 

찌 자손을 돌보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열녀(烈女)는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 결 

단코 재가를 허가할 수는 없다.”

17세기 이후에는 재가 금지 윤리가 양반 사대부는 물론 평민에까지 확산되었으며, 

점차 수절(守節)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1789년(정조 13) 절개를 세운 기생에게도

66

17세기 이후에는

재가금지 윤리가 

앙반•사대부는물론 평민에까지

확산되^으며, 점차수절(守節)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1789년(정조 13) 절개를 세운

기생에게도 정문仿g특)을

세워주기도^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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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진성이씨경자보j(1_

정문游門)을 세워주기도 했다，정조실록』13년 1월 10일). 정문을 세우고, 요역을 면제해 주는 등 국가적 

인 차원에서 수절을 권장했다.

3) 외손와 양지濱子)

『성화보』에 수록된 사람은 모두 9,120명. 그들 중 친손, 즉 안동권씨는 867명으로 10%가 채 안 된다. 나 

머지는 모두 외손이다. 외손이란 단순히 안동권씨 또는 문화유씨 사위의 아들, 딸만이 아니라 외손의 외 

손까지 포함된다. 족보가 편찬될 시점의 세대까지 수록되어 있다. 예컨대 퇴계 이황은 문화유씨 7대손 유 

공권의 외손인데,『가정보』를 통해 7대(유공권)부터 19대에 이르는 외손(이황)의 계보를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친손도 사위나 외손과 마찬가지로 성嫉)을 기재하고 있다. 독특한 형식이다. 사 

위나 외손을 비슷하게 대우했다는 것은 처가 및 외가에 대한 친근감이 본가{本家) 못지않았음을 말해준 

다. 내외손(內外孫)을 구분하지 않는 당시의 친족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경자보』역시 외손까지 수록하 

고 있다<〈그림 3>).

하지만 외손 기록에서는, 사위의 모든 자녀를 다 기재하지는 않았다. 핵심은 사위의 소생이 아니라，그 

딸의 소생이냐 아니냐에 있었다. 관행으로 사위 이름을 적었으나, 손을 적는 하단에는 집안의 여자가 

낳은 자손을 수록하는 자리로 인식했던 것이다.

예컨대 r성화보과『가정보j에서는 사위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초실(初室), 전실(前室), 후실(後室), 삼 

실(三室) 등의 주기議己)를 덧붙였다. 자신의 딸이 낳은 외손을 중심으로 기재했음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1■성화보』에는 양자傻子)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수록된 9,120명 중에는 딸만 있어도 양자



를 들이지 않았다. 소생이 없어 “무후(无衡”라 기재한 경우에도 양자를 들이지 않았다. 참고로『세 

종실록』을 보면 “지금 세상의 풍속에는 비록 봉사{奉祀)할 아들이 없더라도, 만약 딸의 자손이 있으 

면 다른 사람의 아들을 빌어서 후사를 삼는 사람은한 사람도 없다，세종실록』24년 8월 14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90년 후에 간행된『가정보』에는 양자를 들인 사례가 보인다. 4만 2천 명 중에서 양자를 들 

인 경우는 126건, 문화유씨 집안에서 양자를 들인 것은 7건 정도이다. 잉카제도는 제한된 범위에서 

만 실시되었다. 양자제도는 가부장적인 씨족 구조의 산물이라 하겠다. 남성 중심적인 발상이라 하 

겠다. 이어 후기로 갈수록 양자제도는 남계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졌다. 부계 혈연 집 

단으로서의 문중, 종중(宗中), 종족{宗族) 등이 형성되고 그들이 힘을 얻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끼라 

할 수 있다.

4)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과 친영(親迎)

혼인한 부부는 처가에서 살았을까 본가에서 살았을까. 본가에서 살았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조 

선 초에는 그렇지 않았다. 처가에서 지내는 남귀여가혼이 일반적이었다. 처가에서 식을 올린 후. 

처가살이를 했다. 그러니 아들과 사위, 친손과 외손을 크게 구별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처가에서 자라니 아내의 부모 보기를 오히려 자기 부모처럼 하고 아내의 부모 또한 그 사위 보기를 

오히려 자기 아들처럼 했다，성종실록』18년 8월 6일).”

조정에서는 친영, 즉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여 혼례를 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친영제는 잘 시행되 

지 못했다. 왕조가 바뀌었지만, 생활에서는 고려의 유풍이 남아 있었다. 후기가 되어서야 반(半)친 

영이 이루어졌다.

신부 집에서 혼례를 행하되 오래 머물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 신랑 집에서 폐백을 행하는 삼일 

우귀혼(三日于歸婚)이 행해졌다. 유교적인 혼례방식이 정착되어간 것이다. “겉보리 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않는다.” 라거나, “처가와 뒷간은 멀수록 좋다”든지, “출가외인” 등은 조선 후기에 

나 나올 수 있는 말이 었다.

5) 균분상속(均分梱賣)과 윤회봉사(輪回奉祀)

족보는 재산^속 등 경제적인 측면을 전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분재기(分財記) 같은 고문서，법 

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경국대전』형전을 보면, 노비와 토지를 적자녀에게 균급(均給)하도록 했다 

f 경국대전』권6, 형 전 사천조). 아들딸 구별 없이 균등하게 상^해주었다.

딸에게도 재산 상속이 균등하게 이루어졌으며, 상속받은 몫에 대한 재산권이 보장되었다. 혼인



했다고 해서 그 재산상속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남편의 것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전해지는 재산은 아버지 쪽 재산과 어머니 쪽 재산으로 구분되었다.

균분 속은 상속에 따르는 의무도 균등했음을 말해준다. 의무는 부모 봉양과 사후에 제사지내는 

것이었다. 조선 초에는 처가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부모 봉양에서도 딸의 역할이 컸다. 

제사도 아들 책임만은 아니었다. 윤회(輪回) 봉사, 즉 아들과 딸이 몇 해씩 돌아가면서 부모 제사를 

모셨다. 외손봉사도 가능했다.

하지만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 봉양과 제사는 장남몫이 되었다. 상속도 균분에서 차등으로，더 

욱이 장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사는 장자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가 되어갔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조선 초의 여성의 지위는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크게 달랐다. 그것은 족보 기록에 잘 나타난 

다. 아들딸 구분 없이 나이순으로 기재했으며，외손도 기록되었다. 부녀자의 재가 기록이 보이며， 

양자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재산은 균분 상속되었다. 남귀여가혼, 윤회봉사 등과 맥락을 

같이 한다.

여성의 이미지와 사회적 지위는 불평등 그 자체는 아니었다. 일반적인 여성의 ‘불평등’은 존재했 

다. 딸이 아니라 사위의 이름을 적었으니까. 유릅고 분방했던 고려의 유풍이 아직은 남아 있었으 

며, 유교 윤리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후기로 가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보수화, 종법에 기초한부계 중심의 문중，종중 형성과정과 병행하는 것이었다. 점차부계，남 

성 중심 사회로 변해가게 되었다. 족보에도 외손을 적지 않고，또 아들을 먼저 적는 방식으로 굳어 

져 갔다. 재가 금지 윤리가 평민에까지 확산되었다. 점차 수절(守節)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언제부터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갑오경장〈1894년，고종 31)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의 

재가금지는 사라지게 되었다. “부녀의 재가는 귀천을 막론하고 그 고}유에 맡긴다”는 것.『경국대전』 

이래 부녀자들의 재혼을 구속하던 법적인 족쇄가 풀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자유’가 실효를 갖기 

위해서는 역시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만 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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